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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최신 판례▐ 

 

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  

[대상판결 : 서울행정법원 2019. 1. 16. 선고 2018구단61348 판결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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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어 기존 부상이 악화되었다면, 출퇴근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

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. 

 

A건설에서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공사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던 중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

오른쪽 어깨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.  이로 인해 B씨는 ‘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

줄의 대파열‘ 진단을 받았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. 

  

그러나 공단 측은 “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,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파열의 

소견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”는 이유로 B씨의 최초요양급여 신청

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.  

 

그러나 대상판결은 “목격자 진술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보면 사고가 B씨의 주장처

럼 출근길에 발생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“며 “B씨가 우측 어깨 쪽에 기존 질환을 갖고 있었다 하더

라도 이번 사고로 급성 외상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“고 판단하였습

니다. 

 

대상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후 통근버스 등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 이뤄진 출퇴근이 아닌, 

근로자 개인이 통상적인 경로를 따라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폭넓게 인정한 

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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